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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유형별 현황

위원회는 2024년 3,93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조정신청은 2023년과 같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접수가 3,026건(76.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전자신청)이 721건(18.3%), 방문 115건(2.9%), 우편 53건
(1.3%), 구술1) 2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3,747건(95.2%)의 조정신청이 전자우편, 전자신청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방문, 
구술과 같이 위원회 내방을 통한 신청은 137건(3.5%)이었다.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전체 3,937건의 조정사건 가운데 2,923건(74.2%)은 서울 8개 중재부가, 1,014건(25.8%)은 지역 
10개 중재부가 처리하였다.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8개 중재부가 평균적으로 365건(약 9.3%)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역은 경기중재부 226건(5.7%), 전북중재부 158건(4.0%), 대구중재부 126건(3.2%), 광주중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구술 신청은 신청인이 위원회에 내방하여 조정신청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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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2.8%), 충북중재부 101건(2.6%), 대전중재부 82건(2.1%), 부산중재부 69건(1.8%), 경남
중재부 61건(1.5%), 제주중재부 42건(1.1%), 강원중재부 38건(1.0%) 순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3. 조정사건 처리기간

2024년 조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2)은 25.7일이었다. 서울중재부가 27.5일, 지역중재부가 20.6일로 
서울과 지역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 차이는 6.9일이었다.

신청인이 심리 전 피해구제,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조정신청을 철회한 취하 사건을 제외하고 심리가 
개최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평균 처리기간은 29.7일로 전체 평균보다 4일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을 중재부별로 적용하면 서울중재부 31.7일, 지역중재부 23.8일로, 심리전 취하 사건을 
포함한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4.2일, 지역은 3.2일이 더 소요되었다.

2) 조정사건 처리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종결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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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청구권별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824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 1,231건(31.3%), 반론보도청구 825건(21%), 추후보도청구 57건(1.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3)은 72.5%였다. 청구권별로는 반론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7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정보도청구 74.8%, 손해배상청구 67.2%, 추후보도청구 6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1,824 703 38 31 301(8) 141 23 492 95 74.8 
반론 825 310 27 15 111 62 4 236 60 75.5 
추후 57 18 　 　 14 2 1 17 5 64.8 
손배 1,231 421 23 20 223(6) 131 10 283 120 67.2 
계 3,937 1,452 88 66 649(14) 336 38 1,028 280 72.5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을 통해 피해가 구제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건

 ×100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3) 당사자들 간 자유로운 의견 조율을 우선하는 조정의 특성상 신청인의 본래 청구와 다른 형태로 합의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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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합청구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병합청구4)를 하나의 조정신청으로 간주한 신청건 기준으로는 2,264건이 접수･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병합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정정보도 단독청구가 608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정보도･

손해배상 병합청구가 578건(25.5%),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가 345건(15.2%), 정정
보도･반론보도 병합청구 281건(12.4%), 손해배상 단독청구 204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건 기준 전체 피해구제율은 72.5%로 청구권 기준 피해구제율 72.5%와 동일한 수치였다5). 
병합청구 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이중 특기할 만한 유형의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정정보도･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5건)와 정정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청구(4건), 그리고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3건) 등은 모두 100%의 수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281건)가 
82.2%, 정정보도 단독청구(608건)가 77.4%,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345건)가 75.2%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65건)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46.8%로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표 5 병합청구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병합 유형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608 229 10 11 98(2) 49 15 180 16 77.4 
반론 126 43 6 2 9 13 1 35 17 75.0 
추후 16 2 　 3 2 　 7 2 64.3 
손배 204 46 2 28 58 2 38 30 59.7 

정정･반론 281 114 7 35 22 1 91 11 82.2 
정정･손배 578 216 7 7 117(6) 46 5 128 52 67.7 

정정･반론･추후 5 4 　 　 　 1 100.0 
정정･반론･손배 345 134 14 13 51 24 2 92 15 75.2 
정정･추후･손배 4 4 　 　 　 　 100.0 

정정･반론･추후･손배 3 2 　 　 　 1 100.0 
반론･손배 65 13 　 　 16 3 　 16 17 46.8 
추후･손배 29 6 　 11 　 1 8 3 50.0 

계 2,264 813 46 33 368(8) 217 27 597 163 72.5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을 통해 피해가 구제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건

 ×100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4) 신청인은 조정신청 시 복수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청구는 병합되어 처리된다.
5) 통상적으로 신청건을 기준한 경우와 청구권을 기준한 경우의 피해구제율 간에 소폭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신청건 

기준은 병합된 청구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 피해구제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지만, 청구권 기준은 개별 청구(정정보도, 
손해배상 등)를 독립적으로 집계하기에 특정 청구에 대해서만 구제된 것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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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개요
신청인 유형별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은 2,154건(54.7%),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은 1,783건(45.3%)이었다. 피해구제율의 경우, 개인 신청 조정사건 72.8%, 단체 신청 
조정사건 72.0%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 및 단체별 조정사건을 종결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신청 조정사건은 피해구제 
조치 후 취하 종결된 경우가 71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687건(31.9%), 조정불성립
결정 378건(17.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원조정대상보도의 검색과 열람을 차단하는 열람차단이 443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에서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는 내용 또는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보도게재가 115건(16.0%), 조정대상보도의 
내용 수정을 의미하는 기사수정이 88건(12.3%) 순으로 많았다. 

2024년 개인 신청 조정사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피해구제 조치 중 열람차단으로 인한 취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3년에는 피해구제 조치 후 취하된 689건 중 261건(37.9%)이 열람차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2024년에는 이 수치가 443건(61.8%)로 상승해 전년 대비 2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동일 신청인이 여러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이른바 
‘다량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2024년 열람차단으로 인해 취하된 사건 127건의 
당사자인 신청인은 이 중 124건에 대해 피신청인의 신속한 열람차단 조치 후, 심리 기일 전 취하한 
바 있다. 이는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심리 출석 등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 신청인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식을 선택한,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신청 조정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성립 765건(42.9%),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311건(17.4%), 
조정불성립결정 271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열람차단 81건(26.0%)이었다. 다음으로는 보도게재와 기사수정이 각각 75건(24.1%)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당사자 간 화해 54건(17.4%), 기타 26건(8.4%) 등이 뒤를 이었다.

표 6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신청인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개 인 2,154 687 21 29 378(14) 147 31 717 144 72.8 
단 체 1,783 765 67 37 271 189 7 311 136 72.0 

계 3,937 1,452 88 66 649(14) 336 38 1,028 280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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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개인 신청 조정사건 2,154건을 신청인 직업별로 분류하면, 정치인이 37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개인사업가 327건(15.2%), 교육자 287건(13.3%), 회사원 260건(12.1%), 공무원 151건
(7.0%) 순이었고, 신청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304건(14.1%)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직업 중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연예인(100%)이었고, 공공기관장 94.7%, 고위공무원 
90%, 교육자 86.3%, 학생 85.7% 순으로 이어졌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시민활동가
였는데, 총 8건의 사건 중 2건(25.0%)만 조정성립이 되었고 4건(50.0%)은 조정불성립, 2건(25.0%)은 
기각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개인 신청 조정사건 2,154건 중 신청인이 공인인 경우가 416건(19.3%), 일반인인 경우가 
1,738건(80.7%)이었다. 피해구제율은 공인이 64.6%, 일반인이 74.8%로 각 집계되어, 일반인의 경우 
10.2%p 높았다.

표 7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 정치인은 국회의원, 정당정치인,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고위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작성

개인 신청인 
직업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치인 377 114 1 6 70 37 　 94 55 61.5 
공공기관장 19 14 3 　 　 　 　 1 1 94.7 
고위공무원 20 14 　 　 2 　 　 4 　 90.0 

공무원 151 30 　 2 18(2) 2 　 91 8 82.6 
전문직 종사자 109 55 4 　 20 3 2 23 2 78.8 

문화･예술･체육인 91 34 3 4 18 5 　 22 5 68.6 
종교인 27 17 　 　 10 　 　 　 　 63.0 
회사원 260 84 3 3 25 4 　 128 13 84.0 
언론인 98 25 　 　 20(4) 5 　 46 2 80.6 
교육자 287 75 5 6 26 3 　 165 7 86.3 

개인사업가 327 117 　 　 81(8) 8 10 91 20 69.9 
연예인 11 1 　 　 　 3 　 7 　 100.0 
학생 36 10 　 　 2 8 　 14 2 85.7 

시민활동가 8 2 　 　 4 2 　 　 　 33.3 
조합대표 또는 협회장 29 16 2 2 　 　 　 2 7 69.0 

기타 304 79 　 6 82 67 19 29 22 49.5 
계 2,154 687 21 29 378(14) 147 31 717 144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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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인 및 일반인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공인 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공    인 416 142 4 6 72 37 　 99 56 64.6 
일 반 인 1,738 545 17 23 306(14) 110 31 618 88 74.8 

계 2,154 687 21 29 378(14) 147 31 717 144 72.8 

※ 공인은 개인 직업 분류 중 정치인, 공공기관장,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다. 개인 연령대별6) 조정사건 처리결과
개인이 신청한 2,154건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신청인이 40세에서 49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578건(2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세에서 59세 이하 538건(25.0%), 60세에서 69세 이하 
491건(22.8%), 30세에서 39세 이하 339건(15.7%)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은 20세에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이 8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0세
에서 49세 이하 75.9%, 60세에서 69세 이하 74.5%, 50세에서 59세 이하 70.9%, 30세에서 39세 
이하 70.4% 순으로 높았다.

표 9 개인 연령대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개인 신청인 
연령대 분류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19세 이하 33 8 　 　 8 　 2 13 2 67.7 
20세~29세 53 15 1 　 3 10 　 20 4 83.7 
30세~39세 339 70 6 3 51 40 2 133 34 70.4 
40세~49세 578 136 4 10 57(1) 35 　 271 65 75.9 
50세~59세 538 244 5 10 125(9) 18 4 108 24 70.9 
60세~69세 491 190 5 2 110(4) 28 5 142 9 74.5 
70세 이상 119 24 　 4 24 16 15 30 6 61.4 

연령대 불명 3 3  
계 2,154 687 21 29 378(14) 147 31 717 144 72.8 

6) 연령대는 신청인의 생년에 기반하여 만연령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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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신청인이 단체인 조정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기업체의 경우가 456건

(25.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정 단체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정당 249건(14.0%), 조합 및 협회 205건(11.5%), 지방자치단체 181건(10.2%), 교육기관 131건
(7.3%)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단체는 조합 및 협회로 90.2%를 기록했다. 차순위로 종교단체가 
88.9%이었고, 이어서 공공단체 87.0%, 노동조합 78.6%, 지방자치단체 78.5%로 확인되었다. 피해
구제율이 가장 낮은 단체는 교육기관(56.2%)이었는데, 전체 교육기관 신청 사건 131건 중 동일 
단체가 신청한 51건(38.9%)의 조정사건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어 피해구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7.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개요
조정사건을 피신청인 매체 유형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신청된 경우가 2,537건

(64.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3년 순위와도 동일하다. 그 다음으로는 포털과 방송사닷컴 등에 

단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76 36 　 　 18 　 　 22 　 76.3 
지방자치단체 181 87 17 3 31 　 　 38 5 78.5 

공공단체 54 37 　 4 2 　 　 10 1 87.0 
정당 249 91 2 2 25 48 　 60 21 76.1 

조합 및 협회 205 74 6 　 9 72 　 40 4 90.2 
종교단체 19 9 　 　 1 1 　 7 1 88.9 

일반기업체 456 228 27 18 87 9 6 69 12 73.5 
언론사 47 26 3 　 12 　 　 6 　 74.5 

교육기관 131 54 　 4 51 1 　 19 2 56.2 
노동조합 42 22 　 6 3 　 　 11 　 78.6 

기타 323 101 12 　 32 58 1 29 90 53.8 
계 1,783 765 67 37 271 189 7 311 136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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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473건(12.0%), 신문 376건(9.6%), 방송 317건(8.1%), 뉴스통신 176건
(4.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피해구제율은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76.5%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신문 75.4%, 
신문 71.3%, 인터넷뉴스서비스 68.7%, 잡지 60.0%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1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 문 376 178 14 14 53 21 13 52 31 71.3 
방 송 317 141 13 6 77 13 6 21 40 58.7 
잡 지 10 　 　 　 4 　 　 6 　 60.0 

뉴스통신 176 53 6 　 30(2) 27 　 53 7 76.5 
인터넷신문 2,537 870 42 40 382(12) 226 15 808 154 75.4 

인터넷뉴스서비스 473 197 13 6 86 41 4 84 42 68.7 
기 타 48 13 　 　 17 8 　 4 6 42.5 

계 3,937 1,452 88 66 649(14) 336 38 1,028 280 72.5 

한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에 대한 조정
사건은 3,186건(80.9%)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인터넷 기반 매체들에 대한 조정신청은 전체 
신청 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개년 동안 연도별 
전체 조정사건 대비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의 비율 추이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최근 5년간 전체 사건 대비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비율 추이 (2020.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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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 기반 매체 열람차단 피해구제 현황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3,186건의 조정사건 중 피해가 구제된 건은 2,140건이었다. 이 중 

인터넷에서 원 조정대상보도의 검색과 열람이 불가하도록 조치하는 열람차단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663건(31.0%)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비율은 2023년에 비해서 약 10%p 증가한 것이다. 2023년에는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으로 
신청된 사건 중 피해가 구제된 사건은 2,248건이었고, 이 중 열람차단으로 종결된 경우가 471건
(21.0%)이었다.

표 13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중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사건 현황 (2024. 1. 1. ∼ 2024. 12. 31.)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인터넷 매체 대상 
피해구제 건수

[C]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건수

[D]

비율
[D]/[C]

3,186 313 2,873 2,140 663 31.0%

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266건이었다. 이 중 

유튜브(Youtube)등 동영상 플랫폼의 언론사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하여 신청한 조정사건은 
43건(16.2%)이었고,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보도물에 대해서도 함께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는 223건(83.8%)이었다.

언론사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살펴보면, 2023년 35건
(10.7%)에 비해 2024년은 43건(16.2%)으로 5.5%p정도 늘었다. 특히 2024년에는 쇼츠(Shorts) 
등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조정신청도 있는데, 최근 언론사 뉴스콘텐츠가 숏폼(Short Form) 콘텐츠로 
빈번히 재가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에서 언론사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사의 원 매체에 게재된 
보도를 자사 동영상 플랫폼에도 함께 게재한 원 보도 매개 유형이 233건(87.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용으로 만들어진 자체제작 유형이 33건(12.4%)이었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의 전체 피해구제율은 61.3%였다. 그 중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한 경우 피해구제율은 42.9%,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보도에 대해 부가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율은 
64.4%로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원 보도 매개의 경우 65.9%, 자체 제작의 경우는 31.3%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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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대상 매체 콘텐츠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동영상 플랫폼 
채널 대상
직접 신청

원 보도 매개 31 11 　 　 9 7 　 4 　 62.5 
자체 제작 12 　 　 　 6 1 　 　 5 　

소 계 43 11 　 　 15 8 　 4 5 42.9 

타 매체
신청 시

부가 신청

원 보도 매개 202 108 10 3 43 7 8 6 17 66.3 
자체 제작 21 10 　 　 11 　 　 　 　 47.6 

소 계 223 118 10 3 54 7 8 6 17 64.4 
합 계 266 129 10 3 69 15 8 10 22 61.3 

8.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년도 역시 여느 해와 유사하게 전체 조정사건의 96.8%에 해당하는 3,810건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청되었다. 초상권･음성권･성명권･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인격권 침해 관련이 95건
(2.4%)이었고, 재산상 손해는 4건(0.1%)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작권 등 기타 침해에 대해 피해를 
호소한 경우는 28건(0.7%)으로 확인됐다.

명예훼손 관련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2.6%였는데, 이 중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가 구제된 
경우가 1,431건(37.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가 982건(25.8%), 
직권조정결정을 포함한 기타 방식에 의한 피해구제가 102건(2.7%)이었다. 참고로, 위원회 조정불성립
으로 결정된 경우는 631건(16.6%)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격권 중 성명권(3건)과 사생활 침해(1건)의 경우는 100%의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음성권 
침해는 66.7%, 초상권 침해는 58.7%로 확인되었다. 재산상 손해로 인한 조정사건의 경우 3건은 
조정성립, 1건은 기각(피해구제율 100%)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침해로 인한 조정사건은 조정성립 
6건, 피해구제 조치로 인한 취하 6건 및 기각 15건, 사유 미상의 취하 1건으로 92.3%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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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명 예 훼 손 3,810 1,431 88 63 631(14) 312 36 982 267 72.6 
초상권 침해 85 8 3 18 8 2 36 10 58.7 
음성권 침해 6 4 　 　 　 　 　 2 66.7 
성명권 침해 3 　 　 　 　 　 　 3 　 100.0 
사생활 침해 1 　 　 　 　 　 　 1 　 100.0 
재산상 손해 4 3 　 　 　 1 　 　 　 100.0 
기       타 28 6 　 　 　 15 　 6 1 92.3 

계 3,937 1,452 88 66 649 336 38 1,028 280 72.5 

※ 침해유형은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통계는 신청인이 주된 침해로 선택한 유형 기준으로 작성

9.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린 조정사건은 154건이었다. 전체 사건에 대비
하여 3.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023년 95건(2.3%)에 비해 비율과 건수가 소폭 상승했다. 2024년 
직권조정결정된 154건 중 62건(40.3%)은 서울중재부에서, 92건(59.7%)은 지역중재부에서 처리했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동의하여 확정된 
경우가 88건(57.1%)이었고, 이의가 신청된 경우는 66건(42.9%)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 주체별로 
보면, 신청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16건(10.4%), 피신청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49건(31.8%), 양당사자 
모두에 의한 이의신청이 1건(0.6%)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구분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건수 동의
이의

신청인
이의신청

피신청인 
이의신청

양당사자 
이의신청 소계

서울 62 38 6 18 　 24
지역 92 50 10 31 1 42
계 154 88 16 49 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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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각 및 각하 사유

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은 336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신청인과 조정대상보도 사이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198건(5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보도문이 지엽말단적인 내용에 해당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69건(20.5%)이었는데, 이 중에는 동일 신청인이 여러 매체의 보도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건이 57건 포함되었다. 그밖에 보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신청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32건(9.5%), 조정대상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경우 19건(5.7%), 피신청인이 이미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을 이행해 신청인의 
요구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사례가 12건(3.6%)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유가 
원보도와 관련이 없거나,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도 각각 3건(0.9%)으로 나타났다.

표 17 기각 사유

각하로 종결된 사건은 38건이었는데, 사유별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
하는 조정신청 기간을 도과한 사례가 32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
되지 않은 경우 3건(7.9%), 기타 2건(5.3%),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1건(2.6%)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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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각하 사유

11.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가. 게재 유형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구제보도가 이행된 사례는 총 1,287건이었다. 이 중 신문이나 방송, 

잡지에 보도된 사례는 276건으로 전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사례 중 21.4%에 해당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보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사례가 251건(90.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별도의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된 경우 21건(7.6%), 언론사의 자체 정정･반론보도 지면이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된 사례와 기타 방식으로 피해구제 보도문이 이행된 사례가 각각 2건(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사례는 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된 
경우이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에 피해구제문이 게재된 사례는 1,011건
(78.6%)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들의 경우 별도 피해구제보도를 이행하면서 원 보도 하단에도 피해
구제보도문을 게재한 사례가 761건(75.3%)으로 가장 많았고, 원보도 하단에만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한 사례가 142건(14.0%), 피해구제보도만 별도로 이행한 사례가 108건(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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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신문, 방송, 잡지)

표 20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뉴스통신, 인터넷신문, IPTV, 인터넷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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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도문 길이
피해구제보도가 이행된 1,287건에 대해 보도문의 양을 분석해보면, 보도문의 양은 주로 200자에서 

400자 사이(821건, 63.8%)였다. 구체적으로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인 보도문이 494건(38.4%)
으로, 200자 초과 300자 이하인 보도문 327건(25.4%)에 비해 많았다. 400자 초과 500자 이하의 
보도문은 228건(17.7%)으로 확인됐다. 

200자 이하로 피해구제보도문의 길이가 다소 짧거나, 500자를 초과하는 긴 보도문의 경우는 건수와 
비율 모두가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사례가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500자 초과 600자 이하인 
보도문은 83건(6.4%), 700자 초과 79건(6.1%), 200자 이하 55건(4.3%), 600자 초과 700자 이하 
21건(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피해구제보도문 길이

12.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1,231건의 조정사건 중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2건(1.8%)이었다. 이는 
최근 5개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률7)을 살펴볼 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 이전 4개 연도의 손해배상 인용률은 2020년 3.4%, 2021년 5.4%, 2022년 1.8%, 2024년 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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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원부터 최고 2,200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청구액의 평균값은 6억 2,000여만 원, 중앙값은 2,0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의 
경우 최저값과 최고값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살펴본 최빈값은 
1,000만 원 259건(21.0%), 1억 원 177건(14.4%), 500만 원 132건(10.7%), 5,000만 원 113건
(9.2%)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등을 통해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은 최저 30만 원
에서 최고 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평균값은 145만 원, 중앙값은 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이 인용된 조정사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11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상권 침해 8건(36.4%), 기타 침해 3건(13.6%)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500만 원(2건)이었는데, 각각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인해 신청된 조정
사건에서 나왔다. 

표 22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표 23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24. 1. 1. ∼ 2024. 12. 31. / 단위: 원)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청구액 1 220,000,000,000 620,578,012 20,000,000
조정액 300,000 5,000,000 1,45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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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표 2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4. 1. 1. ∼ 2024. 12. 31. / 단위: 원)

조정액
침해유형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1 300,000 5,000,000 1,512,5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8 500,000 5,000,000 1,642,857 1,000,000 500,000 

기타 3 750,000 1,000,000 833,333 750,000 750,000 


